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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‘계약직 여성이 담당하는 직렬의 정년을 남성 직원이 담당하는 직렬의 

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해 무효’라는 취지의 대법원 

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
 
구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은 계약직 여성들만 수행하는 전산사식 직렬의 정년을 만 43세로, 남

성들만 수행하는 영선, 원예 직렬의 정년을 만 54세로 정하였고, 부칙에서 전산사식 근무자의 계약

기간을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.  전산사식 직렬에서 근무하던 여성 

2명은 위 규정으로 인해 만 45세가 되자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 위 여성 근로자들은 대한민국

을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제1심과 원심은 모두 국가정보원장의 퇴직조치가 적

법하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.  

 

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,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

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

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.  

 

원심은 정년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채, 

정년 규정을 행정내부 준칙으로 삼아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 여부를 결정

할 수 있다고 보아 정년 규정에 따른 퇴직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

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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